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 0원

❍ 징수결정액 : 250천원

❍ 실제수납액 : 248천원

❍ 결손처분액 : 0원

❍ 미 수 납 액 : 2천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2%(전년도 100.0%)임.

<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정리

보류
시효
완성

합        계 0 250 248 0 0 2 0 99.2

세외수입 0 250 248 0 0 2 0 99.2

임시적세외수입 0 250 248 0 0 2 0 99.2

기타수입 0 250 248 0 0 2 0 99.2

그외수입 0 250 248 0 0 2 0 99.2

※ 결손액=정리보류+시효완성,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 세출결산

❍ 당초예산 : 1,103,491천원

❍ 예산증감 : 0원

❍ 예산현액 : 1,103,491천원

❍ 지 출 액 : 1,006,679천원

❍ 이 월 액 : 0원

❍ 집행잔액 : 96,812천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8.8%(전년도 17.5%)가 발생

- 집행잔액 사유별 금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000천원,

지출잔액 81,812천원임.

<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총      예      산 1,103,491 1,006,679 0 96,812 8.8

사  업  예  산  계 945,400 853,105 0 92,295 9.8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945,400 853,105 0 92,295 9.8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945,400 853,105 0 92,295 9.8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34,116 19,062 0 15,054 44.1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813,144 736,054 0 77,090 9.5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8,140 97,989 0 151 0.2

일 반 예 산 계 158,091 153,574 0 4,517 2.9

기  본  경  비 158,091 153,574 0 4,517 2.9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 없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 없음.

3. 기금결산 : 해당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023년도말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 신규취득 등 4,362천원

❍ 매각·폐기 등 0원

❍ 당해연도말 70,607천원으로

❍ 총 수량 102개, 현재액은 70,607천원임.



< 2023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연
번

정부
물품
분류
번호

품명
단
위

정
수

내
용
연
수

구분
2022

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
2023

년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

구매
관리
전환

양
여

기
타

소계
매
각

관리
전환

양여
기
타

소
계

합계 149
수량 94 8 - - - 8 - - - - - 102

금액 66,245 4,362 - - - 4,362 - - - - - 70,607

1
4010
1787

냉난방
기

대 13 9
수량 13 - - - - - - - - - - 13

금액 7,721 - - - - - - - - - - 7,721

2
4321
1503

노트북
컴퓨터

대 13 6
수량 13 - - - - - - - - - - 13

금액 15,534 - - - - - - - - - - 15,534

3
4511
1616

비디오
프로젝터

대 1 8
수량 1 - - - - - - - - - - 1

금액 1,415 - - - - - - - - - - 1,415

4
4512
1516

디지털
캠코더
또는

비디오
카메라

대 122 9
수량 67 7 - - - 7 - - - - - 74

금액 41,575 2,250 - - - 2,250 - - - - - 43,825

5
5216
1545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대 0 6
수량 - 1 - - - 1 - - - - - 1

금액 - 2,112 - - - 2,112 - - - - - 2,112



Ⅱ.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은 당초 세입 예산을 미편성했으나, 안심

일자리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계약종료에 따른 보험료 기관부담금 환급금

발생에 따라 ‘그외수입’ 2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4만 8천원을 수납하여

9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정리

보류
시효
완성

합        계 0 250 248 0 0 2 0 99.2

세외수입 0 250 248 0 0 2 0 99.2

임시적세외수입 0 250 248 0 0 2 0 99.2

기타수입 0 250 248 0 0 2 0 99.2

그외수입 0 250 248 0 0 2 0 99.2

< 2023회계연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과다한 차이 발생 내역 >

(단위 : 천원, %)

○ 민생사법경찰단의 세입은 비교적 소액이나, 세입 발생 사안별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로 세원누락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예산과목 예산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B) 과부족액(B-A) 비율

그외수입 0 250 248 248 99.2%

▶ 발생 사유 : 안심일자리, 초단시간근로자 계약종료에 따른 보험료 기관부담금 반환분 발생
   - 안심일자리근로자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반환 : 1건 247,530원
   - 초단시간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기관부담금 반환 : 1건 2,460원    



2. 세출결산

가. 예산불용 과다 사업

○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11억 4백만원

중 10억 7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8.8%(9천7백만원)로, 전년(17.5%)

대비 감소(8.7%) 하였으나,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3.4%)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바, 적정규모의 예산편성 여부,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 특히,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사업은 3천 4백만원을 편성하고, 1천

9백만원을 집행하여 44.1%의 불용률(불용액 1천5백5만원)을 보이고 있음.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총      예      산 1,103,491 1,006,679 0 96,812 8.8

사  업  예  산  계 945,400 853,105 0 92,295 9.8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945,400 853,105 0 92,295 9.8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945,400 853,105 0 92,295 9.8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34,116 19,062 0 15,054 44.1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813,144 736,054 0 77,090 9.5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8,140 97,989 0 151 0.2

일 반 예 산 계 158,091 153,574 0 4,517 2.9

기  본  경  비 158,091 153,574 0 4,517 2.9



<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 예산집행 현황 >

- 이중 ‘국외업무여비’는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해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1천 5백만원)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1년에는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였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액

(1천 5백만원, 2021년 제2회 추경) 감액하였고, 2022년에는 하반기 국외공무

출장 제한 유지로 전액(1천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023회계연도에는

국외공무출장이 허용되었으나, 벤치마킹 등에 대한 심사 강화로 전액(1천

5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2023년 2월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인력개발과-2309)｣에서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 어려움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출장에 한하여 추진하고, 단순 벤치

마킹 목적이나 온라인 등으로 자료수집이 가능한 출장은 배제”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임.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의 ‘국외업무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34,116 19,062 15,054 44.1

사 무 관 리 비 10,116 10,062 54 0.53

국 외 업 무 여 비 15,000 0 15,000 100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9,000 9,000 0 0

※ 불용사유

  ▸ 국외업무여비 :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심사제외(인력개발과-2238, ’23.2.6.)로 전액불용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15,000
(’21년 제2회 
추경 전액감액)

0 0 10,000 0 10,000
(100%)

15,000 0 15,000
(100%)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

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2023년 5월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1) 통해 ‘국외업무여비’를 감액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2022년에 이어 2023회계연도에도 전액 불용처리

했음.

-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37조 건정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민생사법

경찰단은 법령에 부합한 예산운용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단속

사각지대의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수사활동을 위한 것으로, 8억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7억 3천 6백만원을 집행하여 7천 7백만원(불용률

9.5%)을 불용처리 했음.

<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집행 현황 >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878), 제안일 2023년 5월 30일.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813,144 736,054 77,090 9.5

기 간 제 근 로 자 등 보 수 7,693 7,614 79 1.0

사 무 관 리 비 295,516 281,377 14,139 4.8



- 이중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인 ‘국내여비’는 코로나19

이후 출장감소 추세 계속 및 온라인 정보활동 증가에 따른 출장감소 등에

따라 4천 7백만원(1억9천1백만원 예산편성, 1억4천4백만원 집행, 불용률 24.7%)을

불용처리 했음.

< 최근 5년간 ‘국내여비’ 집행 현황 >

공 공 운 영 비 45,145 44,054 1,091 2.4

국 내 여 비 191,760 144,380 47,380 24.7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18,000 18,000 0 0

특 정 업 무 경 비 236,880 225,602 11,278 4.8

재 료 비 15,000 12,727 2,273 15.2

배 상 금 등 900 50 850 94.4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2,250 2,250 0 0

※ 불용사유

  ▸ 국내여비 : 코로나19 이후 출장 감소 추세 계속 및 온라인 정보활동 증가에 따른 출장 감소로 인한 여비 집행 감소

  ▸ 배상금등 : 참고인 여비 집행 대상은 피의자, 피청구자가 아닌 제3자로 단순 피의자 등의 경우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

(단위 : 천원, %)

연도·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2023 국내여비 191,760 144,380 47,380 24.7
코로나19 이후 출장감소 추세 
계속 및 온라인 정보활동 증가에 
따른 출장감소 

2022 국내여비 224,280 97,525 126,755 56.5

자치구 인원감소(25명→21명), 
코로나19 확진자 및 재택근무
확대 따른 관내현장활동 여비 
집행 감소

2021 국내여비 270,720 161,910 108,810 40.2 인원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확대, 외부 출장감소 

2020 국내여비 342,000 168,540 173,460 50.7 코로나19로 외부 출장감소 등

2019 국내여비 378,000 314,177 63,823 16.9 집행잔액



- ‘국내여비’의 예산 편성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회계연도에는

전년(2억 2천 4백만원)보다 3천 2백만원 감액한 1억 9천 1백만원을 편성

하였고, 2023년에는 자치구 파견 직원이 증가(’22년 20명 → ’23년 26명)

하였음에도 1억 4천 4백만원을 집행하고, 4천 7백만원을 불용처리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바(불용률 ’20년 50.7% →

’21년 40.2% → ’22년 56.5% → ’23년 24.7%), 민생사법경찰단은 반복적으로

불용 처리하는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감액조정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확보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5년간 민생사법경찰단 인원현황 >

(단위: 명)

 

※ 출처 : 민생사법경찰단, 2024년 5월 27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또한, ‘배상금’은 참고인 조사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년(45만원)

보다 증액하여 9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94.4%(불용액 85만원)를 불용

처리 했음.

< 최근 4년간 ‘배상금’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3 배상금 900 50 850 94.4%

2022 배상금 450 360 90 20.0%

2021 배상금 1,000 315 685 68.5%

2020 배상금 1,000 90 910 91.0%

구   분 계 시 자치구 차이

2020년 93 67 26 △ 4

2021년 88 67 21 △ 5

2022년 92 72 20 4

2023년 98 72 26 6

2024년
(4월 30일 기준)

98 73 25 -



< 최근 4년간 참고인 조사 건수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참고인 조사 건수 2 26 49 34

※ 고발 공무원, 양벌규정의 법인대표자,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 등은 미지급 대상

※ 출처 : 민생사법경찰단, 2024년 5월 27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규모의 대소를 떠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결산

실적 및 집행실태 분석을 통해 사업계획 전면 재수립과 감액조정 및 효율

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 및 합리적 예산 운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사무관리비’의 높은 불용률 등

○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사업별 ‘사무관리비’ 총액은 4억 3천 6백만원

(전년 4억3백만원 대비 7.6%(3천3백만원) 증액편성)을 편성하고 4억 1천 9백만원을

집행하여 3.94%의 불용률(불용액 1천7백만원)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전년

(불용률 1.65%, 불용액 660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무관리비’의 불필요한 증액 및 과다 편성 등은 지양하고, 적정예산만을

편성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428,605 367,669
60,936
(14.2%)

402,746 396,120
6,626

(1.65%)
436,053 418,864

17,189
(3.94%)



○ 또한, ‘사무관리비’의 일부 항목은 당초 편성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중 ‘원고료’는 30만원을

편성했으나 64만 8천원을 집행하여 34만 8천원(216.0%)을 초과 지출하였고,

-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중 ‘기획단속 등 매식비

(106.5%)’, ‘수사활동 경비(109.1%)’, ‘체력단련실 운영(106.6%)’과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중 ‘기본사무종이류(175.2%)’ 등도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했음.

<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의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통
계
목

2023년도 2024년도

세부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편성액

합  계 436,053 418,864 17,189 96.06 553,632

특별사법
경찰 직무
역량 강화

사

무

관

리

비

계 10,116 10,062 54 99.47 23,591

강사료 7,560 5,904 1,656 78.10 11,088

원고료 300 648 △348 216.00 2,088

책자인쇄(교재) 2,256 3,510 △1,254 155.59 6,865

교육운영비 - - - - 1,000

교육중식비 - - - - 2,550

특별사법
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계 295,516 281,377 14,139 95.22 396,620

기획단속 등 매식비 14,112 15,040 △928 106.58 17,472

차량 임차료 156,420 141,889 14,531 90.71 254,328

피복비(근무복 3종) 36,960 36,838 122 99.67 39,600

홍보비 20,000 20,034 △34 100.17 20,000

수사활동 경비 28,800 31,430 △2,630 109.13 28,800

압수물 폐기 운영 1,000 275 725 27.50 1,000

수사팀 운영 30,224 30,451 △227 100.75 30,420

체력단련실 운영 3,000 3,200 △200 106.67 3,000

전문수사자문단 운영 5,000 2,220 2,780 44.40 2,000



○ ‘사무관리비’는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과목이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민생사법경찰단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한 자의적 예산집행은 지양이

요구되며, 예산편성 당시부터 세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운용 기준에

부합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성과지표의 합리적 목표치 설정 필요

○ 민생사법경찰단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특별사법경찰관 직무

교육 이수율(%)”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 3년 동안 목표가 90%로

동일하고, 2022년에는 목표(90%)를 상회하는 실적(95%)을 달성하였음에도

2023년 목표는 2022년 실적에 못 미치는 목표(90%)를 설정하였고,

- “디지털 수사 지원율”의 경우 2022년 목표(89건)를 상회하는 실적(100건)을

달성하였음에도 2023년 목표를 2022년 실적에 못 미치는 목표(90건)를

설정하였는바, 이는 민생사법경찰단이 낮은 수준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초과 달성하는 행태를 전례답습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보임.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 1,800 1,800 0 100.00 4,800

제안서평가위원수당 1,800 1,800 0 100.00 4,800

기본경비

계 128,621 125,625 2,996 97.67 128,621

기본사무용종이류 1,512 2,650 △1,138 175.26 1,512

소규모수선비 365 113 252 30.96 365

행정장비 수리비 1,764 990 774 56.12 1,764

도서구입비 500 437 63 87.40 500

주요업무추진 급량비 105,120 102,665 2,455 97.66 105,120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19,360 18,770 590 96.95 19,360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성과목표관리제도”의

핵심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의 속성으로 결과(outcome)

지표와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며, 향후 달성도를 의식

하여 보수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을 경계하고 예산을 고려하여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2) 민생사법경찰단은 성과

지표 및 목표설정에 있어서 보다 적정하고 현실성 있는 수립 및 추진을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 성과지표 달성 현황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교육 이수율(%)

교육 이수율

목표 90 90 90

실적 97.5 95 91.2

달성률(%) 108% 106% 101%

디지털 수사 
지원율(%)

디지털수사
지원건수/
압수수색

영장집행건수

목표 - 89 90

실적 - 100 92

달성률(%) - 112% 102%

□ 2023년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수사관 전문성 향상 및 인권수사 정착을 위한 맞춤형․체계적 직무교육 실시

     - 기본직무교육 : 상하반기 기본직무교육(2회) ※ 하반기 서울시 전체 특사경 대상 기본교육 포함

     - 전문특화교육 : 수사팀별 특화교육(3회), 온라인 정보활용기법 교육 등 수사관련 교육(4회)

     - 전문교육 기관 참석 : 특사경 법무연수원 과정(4회), 대검찰청 포렌식교육(2회), 특허청 교육(1회)

       ※ 교육이수율 실적 : 91.2%, 목표(90%) 대비 101% 달성

  ○ 디지털 수사기반 구축을 통한 과학수사 활성화

     - 방문판매 등 수사분야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지원 건수 : 총 15회 60개 매체

       ※ 디지털수사지원율 실적 : 92%, 목표(90%) 대비 102% 달성

※ “성과목표관리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

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제5조,

「지방회계법」제15조에 따라 결산서 작성 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2)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 2024년 5월 29일, 

90면 재인용.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최 문 숙


